
[데일리안 = 박영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른바 전달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범죄에 대한 고

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 항소

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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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전달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

반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A&P의 박사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

으로 분류되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 외형적인 역할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단

정하기보다 피고인이 범죄와 어떤 경위로 연결됐는지, 범행 전후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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